
경시청 교통부

전동어시스트자전거는법으로 "사람의힘을보완하기위해원동기를
사용하는자전거"로서어시스트비율등의기준이정해져있고이기준에
맞지않는것은자전거로서도로를주행할수없습니다.
일부업자는이기준에맞지않는것을전동어시스트자전거로서

판매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주의해야합니다.

전동어시스트자전거를구입할때는
형식인정TS마크가부여되어있는것이면
안심해서구입할수있습니다.
전도시등에두부를지키기위해헬멧을착용합시다!

令和5年１２月号

자전거・전동어시스트자전거개조는
절대안됩니다!

형식인정TS마크

경시청교통부

이런개조를하면원동기장치자전거가되기에
자전거로서사용할수가없습니다.

자전거에모터,
액셀레버등을설치

전동어시스트자전거의
어시스트비율을변경

전동어시스트자전거는기준에맞는것을
사용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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